
공 사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는 설계도서와 특별시방서 후, 국토해양부 일반시방서 규정에 의거 시공한다.

2.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모든 제품들은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의 시행 중 관련 건축, 전기공사와 적극 협조하여 불안전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자기부담으로 

완전 해결하여야 한다.

5.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반드시 감독원의 사용승인에 의해 사용하여야 한다.

6.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활 경우 설계변경 할수 있다.

   1) 물량의 증.감 및 현저한 자재단가의 변동시

   2)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7. 기타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완전 시공하여야 한다.

8. 공사 시공전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사전협의, 도면확인, 시험굴착, 입회시공 등을 통하여  

타 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다른 지하매설물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는 지하매설물 관리부서 직원 입회하에 

시험굴착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사진 촬영하여 조사표 정리.

    2) 시험굴착(횡단줄파기)은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간격은 50m 이내로 한다.

9. 관의 절단은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한다.

10. 경사검사는 관거를 부설한 후 되메우기전 감독관 입회하에 수준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맨홀에는 반드시 인버트를 설치하고 토사, 오니 퇴적을 방지 할 것.

12. 공사전, 중, 후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시 3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13. 시공사는 관 부설후 하수관 부설 전체지역에 대한 CCTV촬영을 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4. 맨홀뚜껑 및 받침은 서울시 마크가 표시된 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15. 관의 연결부는 가능한 분기관을 사용하고,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하여 연결토록하고, 연결

부는 모르터를 철저히 다져 넣거나 수지로 접합시켜, 수밀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6. 맨홀간격은 50M로, 빗물받이 간격은 10～30M를 표준으로 한다.


